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안내

1. 근거 :「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제2조, 제7조, 제18조제2항등

2. 지원대상
-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소속 가사근로자(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도 포함)는 월평균보수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와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가사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3. 안내사항
-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다른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① 「❶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신청서」와 함께 「❷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❶❷하나의법인에복수의사업장이있는경우(사회보험사업장관리번호가여러개) 사업장별로신청(지원, 제외)해야함

❷지원 제외신청서에서 ‘근로자 제외’란에 지원대상이 아닌 근로자 명부를 작성,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입사할 때마다 지원 제외신청서 작성·제출

② 기존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 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국세청)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공단)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신청(공단)
* 부가가치세 면제 관리, 다른 사업과의 구분 운영 등에 용이

* 이 경우에도 보수·재산 등의 지원요건과 맞지 않는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제외 신청 필요

- 소속근로자수, 보험가입현황등사업장여건을고려하여사회보험업무에참고하시길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051, 044-202-7024)로 문의 바랍니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특히,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사업과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와 무관한 사업을 겸업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유의가 필요합니다.
*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

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가사근로자법 제2조)

  * 예 : 가정이 아닌 요양시설 등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가정 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나,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종사자 등



<별첨>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 리플렛 (앞면)



<별첨>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 리플렛 (뒷면)


